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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응응응급급급의의의료료료상상상황황황에에에서서서의의의

DDDNNNAAARRR(((DDDooo---NNNooottt---AAAtttttteeemmmpppttt---RRReeesssuuusssccciiitttaaatttiiiooonnn)))법법법제제제화화화 고고고찰찰찰

응급 의료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Resuscitation:CPR)은
의료진이 단 시간 내에 그 시행여부를 결정해야만 심폐소생술의 지연 없이 생
명을 구할 수 있다.그러나 병동이나 중환자실과는 달리 응급센터에 CPR이 필
요한 상태로 내원 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그 과거력을 알 수 없고 환자의 의식이
혼수의상태이므로환자자신의자유의지를알수없는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법적 효력이 없는 DNAR(Do-Not-Attempt-Resuscitation)을
법제화하여 응급의료상황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는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
음으로써,인간의 자유의지로자신의생명을결정할권리를존중하며응급의료종
사자가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Resuscitation)시행여부를결정함에있어
지연을방지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연구대상은서울에 위치한 1개 대학부속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사망
한 환자 중 DNAR을 시행한 환자의 의무기록과 서울시내 각 병원 응급센터에
서 DNAR을 시행해 본 경험이 있는 의사 60명에게 설문조사한 자료를 수집하
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그리고 현재 각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DNAR서식을 분석하기위하여 11개 병원을 임의 표출하여 자료를 수집 후 분
석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DNARorder형태를 면접조사하기위해 설
문 조사에 참여했던 의사 60명 중 3명의 의사를 면접 조사하여 내용 분석법을
이용하여자료를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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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1.환자군의 연령 및 성별분포
DNAR을 결정한 환자의 연령은 1세부터 92세까지의 범위로 평균 연령

은 59.52세로 나타났으며 DNAR을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
령층은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남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2.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응급센터에 내원한 환자들의 의식상태는 의식이 ‘명료한’환자가 가장 많

았으며,이들을 크게 세 가지 상태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1)ARDS(급성
호흡장애증후군),뇌손상,급성심근경색,패혈성 쇼크,급성 출혈,급성신부전
을 급성질환에 의한 비가역적 상태로;2)심부전,악성종양,간부전,말기 신질
환을 만성질환에 의한 비가역적 상태로;3)사고사(교통사고,추락),미상,노
쇠,성문하협착,약물중독,대동맥 박리를 기타질환.DNAR을 결정한 환자들
의 사인으로는 급성과 만성질환에 의한 비가역적 상태였던 환자가 각각 비
슷한 결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DNAR유지기간은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구두로 받은 서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DNAR형태로 나타났다.

3.DNAR결정에 대한 의사설문조사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의료상황에서 DNAR결정 시의 의사결정을 위한

의사들의 임상의학경력 및 의사결정시의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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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학경력은 2년~10년까지 분포를 보였고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 중
2~3년의 임상의학 경력을 가진 의사가 가장 많았다.설문조사에서 1년간
시행한 심폐소생술 중 Resuscitation에 poorresponse예상 case가 어느
정도였느냐는 질문에 76-1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이 항목과 관련하
여 poorresponse가 예상되었던 case중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는 51-75%가 가장 많았다.

4.DNAR서식 내용분석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DNAR서식은 아직 표준화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조사한 병원의 50%정도에서 병원의 서식이 문서로 만
들어져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문서로 있는 경우에도 자필서약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다.

5.DNARorder형태 분석
의무기록지 분석과 설문조사분석으로 나타난 의사의 DNAR서식 형태

는 차이가 있었다.환자의 의무기록지는 병원서식이 37.2%였고 의사의 설
문조사에서는 76.7%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서 후속 조사한 결과 의사의
병원서식에 대한 범위기준을 의사의 경과 기록지 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DNAR법제화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정비와 병행해야 한다.이러한 DNAR의 법제화
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의료조치들
이 실효성 있는 DNAR법제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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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법적으로 보호되도록 해야 하며,그 시행 과정을 신중하고 자율적으
로 도입함으로써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DNAR법제화가 우리 현실에서 바람직하고 필요한 제도이지만 정부에

서 일방적으로 외국의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의료계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그에 앞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
료계와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형태의
DNAR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말말말:DNAR,심폐소생술



- 1 -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응급 의료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은
의료진이단시간내에그시행여부를결정해야만심폐소생술의지연없이생명
을 구할 수 있다.그러나 병동이나 중환자실과는 달리 응급센터에 CPR이 필요
한상태로내원하는환자들은 대부분그과거력을알수없고환자의의식이혼
수의상태이므로환자자신의자유의지를알수없는상태이다.
소생술과 생명 유지술의 발달은 불의의 죽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현대의학의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했으나 그 부산물로 과거에는 죽을 수 밖에 없었던 환자
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시켜 품위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방해하게되었다(김선옥,1999).
심폐소생술포기(Do-Not-Attempt-Resuscitation:DNAR)는 심폐정지 시 심폐
소생술(CardiopulmonaryResuscitation:CPR)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권에 입각하여 자유의사로 치료거부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Byrd,1994).
1970년대 중반 의료적 치료의 중단과 거부에 관한 환자의 권리가 부각

되고 KarenAnnQuinlan과 NancyCruzan의 영양공급과 수액요법 중단의
문제가 미국에서 법정으로 가게 되면서 DNAR order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Eckberg,1998).Simpson에따르면병원에입원한환자중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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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어나심폐소생술을한환자중10%정도만이살아서퇴원하는실정이라고
하며 특히 만성적이고 불가역적인 질환의 경우 심폐소생술이 효과적이지 못하
다는보고가있다(Marchetteetal.1992).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죽음을 방지하는 것이지 말기
환자의 예기된 죽음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심폐
소생술 전․후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성공적일 수 있다고 믿을 때에만 시도하
는경향이있다.실제로심폐소생술이성공한다할지라도단지죽음을지연시키
기만할 따름이고잠재적으로는 환자나가족의고통을증가시키기때문에 종종
심폐소생술을 대신 NoCPR(CardiopulmonaryResuscitation)혹은 DNAR을
선택하기도한다(Wilson,1996).
DNAR은 환자의 의학 치료를 중지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지시로서 기록되는
데 환자가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것에 대해 인
정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란 보통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단순한 연명조치에 불과한 의료행위를 중지하여 인간
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이다.즉,회복 가
능성이 없는데도무익한생명유지치료를계속하면 환자가지닌인간으로서존
엄성을 해치게 된다는 게 그 배경이다(Byrd,1994).이러한 DNAR결정은 결국
치료의 중단이나 보류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의료,치료 행위의 방향을 전환
시키는결과를가져오게되어때로는많은법적,윤리적쟁점을불러일으키기도
한다(손명세,1998:Scanlon,1989).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하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
유가없는한응급환자에대하여응급의료를중단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명
시하고있어DNAR은아직법적효력을갖지못하며,이에대한법적보호를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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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이러한 DNAR을 법제화하여 응급의료상황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
는심폐소생술을시행하지않음으로써,인간의자유의지로자신의생명을결정
할권리를존중하며 응급의료 종사자가심폐소생술 시행여부를결정함에 있어
서의지연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또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식물
인간이 되는 등의 만일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이 될 경우 어떤
행위를 취하게 해 달라고 가족 등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사전의사결정의 자
연발생적이고 사적인 형태는 현대 의술이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에
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런 요청의 기회가 어떤 공식적인 절
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부여되고,또 그 요청이 의사들에게 일정하게 구속
력을 갖게 제도화된 나라는 미국과 유럽의 몇 나라에 불과하다.이런 상황
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전의사결정 법제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급 상황에서는 미리 작성된
유효한 DNAR을 위한 사전의사결정지침이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과 의료 자원
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공식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법적인문제를법제화를통하여미연에방지하게하는것이바람직하리
라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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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목목목표표표

응급의료 상황을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아직법으로제정되어있지않아법
적 효력이 없는 DNAR(Do-Not-Attempt-Resuscitation)법제화의 필요성을 제
시하고자한다.
1.국내외의응급의료상황에서DNAR법제화와관련하여현황을분석한다.
2.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을알아본다.
3.DNAR의결정후사망까지의기간을알아본다.
4.DNAR결정후무의미한심폐소생술시행유무를서면조사한다.
5.DNAR을결정하는시점과DNARorder의형태를서면조사한다.
5.DNAR위해필수적으로요구되는것을서면조사한다.

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DDDNNNAAARRR

DNAR의 개념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급성 호흡 정지 혹은 심 정지가 발생했
을 때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 것과 때때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는
의사의지시로서사용되기도한다(Byrd,1994).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결정을 Do-not-attempt-resuscitation"(DNAR)
또는NoCPR"결정이라고한다.



- 5 -

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심폐소생술이널리보급되어임상적사망환자의소생이가능해졌으나죽음이
예기되어있는환자에대한심폐소생술의시행이적절한치료인지에 대하여의
료진 스스로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즉,심정지 환자에 있어서의 심폐소생술
은 생존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생존이 불가능한 환자에서의 심폐소생
술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치료인 것이다.따라서,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을시행하는결정은환자의질환이나상태에따라결정되어야할것
이다.
그러나 심정지가 발생된 환자에서 질환의 가역성(reversibility)이나 생존가능
성을확인한후심폐소생술을시작할수는없으므로심정지가발생한환자에서
는 환자의 질환에 관계없이 심폐 소생술이 시행되어야 한다.다만,환자의 질환
이 비가역적(irreversibility)이어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절두(decapitation)등
과같이환자의사망이명백한경우에는심정지가발생된후에도심폐소생술을
시행할필요가없다.
이와같이심폐소생술을시행하지않는결정을“Do-not-attempt-resuscitation
(DNAR)”또는“NoCPR"결정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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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을을 결결결정정정한한한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DNAR을결정한환자에대한문헌고찰을통해살펴본바에의하면아래와같
은특성을찾아볼수있다.
첫째,연령과DNAR결정에대한관련성이여러연구결과에서보고되고있다.
Hakim등(1996)은DNAR결정의빈도가연령이높을수록증가한다고하였고
특히 연령이 75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질병 위중도나 예후보다 연령이
DNAR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Ebell등(1990)도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서 보다 쉽게 DNAR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Simpson(1993)은 DNAR을 결정하는 환자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연령이
62.7세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Tittle,Moody,Becker(1991)는 중환자실에서
DNAR을 실시한 환자와 실시하지 않은 환자의 비교연구를 통해 DNAR을 결
정한환자의평균연령이74세,그렇지 않은환자의평균연령이 67.7세로연령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이렇게 볼 때 DNAR을 결정함에 있어 연
령이 높아질수록 DNAR결정의 빈도가 증가하며 평균적으로 60세 이상인 환자
들에게더많이고려된다고볼수있다(Hakim등,1990;Ebelletal,19906;Tittle
etal,1992;Zimmermanetal,1986;Simpson,1993).
둘째,DNAR을 결정하게 된 환자는 진단명,임상적 사건,질병 위중도에 있어
다음과같은임상적특성을살펴볼수있다.
DNAR을 결정한 환자들의 진단명을 살펴보면 Parker(1993)의 연구에서는
협심증,뇌졸중,암,간 질환,말기질환 등으로 나타났고 Ghusn등(1997)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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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뇌졸중,고혈압,심장질환,신장질환,만성 폐쇄성 폐질환,암 등으로 보
고되어주로만성질환을앓고있는환자가많은것으로이해된다.

결결결정정정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국국국내내내외외외 현현현황황황

DNAR결정은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더불어 환자가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도
덕적,문화적,경제적특징에의하여영향을받게 된다.따라서 의료진은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치료의 한계,심폐소생술의 합병증,이득과 예후에 대하여 미리
환자와가족에게설명을하고환자나가족에게의학이가진유한한능력을알려
줌으로써 CPR(심폐소생술)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우리나라
의 경우는 DNAR결정시 환자가 자신의 치료방향에 대해 사전의사결정지침
(AdvancedDirectives)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DNAR결정은환자의상태가악화되어의식이저하된상태에서하기때문에가
족의 의견만이 존중되어 왔다(김상희,1999).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거나 사별 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으며,가족 간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게 된다.또한 현실적으로는 DNAR의 사용이 의료의 목적과 기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주치의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김선옥,1999)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의학적 결정권이 있는 의료인을 대
상으로 한 체계적인 DNAR교육이나 DNAR결정을 위한 지침서 및 병원의 원
칙이없는경우가많았다(김상희,1998).
DNAR의 결정에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료진에 의하여 의학적인
판단이이루어져야하며의료진이DNAR을고려하게되면환자나가족과직접
상의하여 향후의 치료방침에 반영되어야 한다.DNAR의 기준은 여러 연구에



- 8 -

의해설정되고있는데그중AmericanHeartAssociation의ACLSguideline에
서발표한 "criteriafornotstartingCPR"에는현재행해지고있는기준을다음
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1)유효한 DNARorder가 있는 환자;(2)비가역적 인
사망상태:시반이 있는 경우,두부손상이 있는경우,사후경직이있는경우;(3)
어떠한치료에도불구하고생리적인이득이없을경우;(4)신생아중무뇌증,재
태 기간 23주 미만이거나 출생체중이 400g미만인 경우,trisomy13또는
trisomy18이 확인된 경우.또한 "ChicagoGroup"은 병원에 도착하기전의 단계
에서목이잘렸거나심한분쇄손상이있을때심장,폐등이노출되었을때,심한
화상,시반이나타났을때,신체가부패한경우를 DNAR의기준으로삼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응급의학과의사들은이연구를기준으로삼고있으며이에응
급센터 현장에서 각자의 판단이 첨가되어 CPR의 시행과 중단,DNAR을 결정
하고있는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사전의사결정과 더불어 DNAR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뉴욕 주 법
은 병원에 내원한 모든 사람은 문서화된 DNAR이 없다면 심정지의 경우 심폐
소생술의 시행에 동의 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며 의사 결정력이 없는 환자의 경
우 법적으로 위임된 사람,배우자,18세 이상의 자녀,부모,18세 이상의 형제자
매의 순으로 보호자의 문서화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성
필,1997).
무의식 환자에게 DNAR이 내려지는 경우는 외국의 경우 Glasgow Coma
Scale이 9점 미만이거나 CanadianNeurologicalScale이 5점 이하,생명을 위협
하는 뇌손상,심근마비나 폐렴 같은 중요 질환이 동반된 경우 중 2가지 이상이
있는경우에해당되며신경학적손상의중증도와예후의정도에따라 DNAR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Youngner,1995).PenelopeChase가 2003년도에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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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inaNurse'sAssociation에서 발표한 DNARform에는 환자와 의료진의
책임에대해서술하고서명하게되어있는형식이다.
대부분의캐나다병원에서의DNAR정책은 『캐나다의사,간호사,병원협의
회』(CanadianMedical,NursingandHospitalAssociation)에의해확립된기
준에따르고 있다.급성 뇌졸중환자에대한 DNARorder와관련된 연구에서는
DNARorder는 53%가 병원에 머무르는 첫 24시간 동안에 결정되었고 나이와
상관없이환자의중증도에최대관점을두고결정되었다(Andrei,1995).
일본에서는말기환자에대한DNARorder는어떻게시행되어야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427명의의사에게하였는데,DNAR결정이필요하다가96.7%이었
으며,가장큰이유는존엄하게 죽을권리와필요없는노력을하지않아야하기
때문으로 꼽았다.DNAR을 결정할 경우 환자의 유언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
으므로 대개의 경우 환자의 의지가 꼭 필요하지만 의사,가족의 의논으로 결정
한다가 85%였다.DNAR은 누가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환자나
가족의 상황과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가져야 한다고 답하였고,윤
리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답을 하였다.따라서 주
치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치의가 DNAR을 결정할 때 판단의 오
류가 생기지 않도록 DNARorder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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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 구구구 방방방 법법법

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이연구는retrospectivechartreview를통하여환자의자료를얻고,의사에게
는무기명설문조사와면접조사를통하여자료를얻었다.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이연구의대상은서울에위치한1개대학부속병원응급의료센터에내원하여
사망한 환자 중 DNAR을 시행한 환자의 의무기록과 서울시내 각 병원 응급센
터에서DNAR을시행해 본경험이있는의사60명을대상으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미 DNAR을 결정한
상황에서 설문 과정동안 DNAR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죄
책감등 정서적어려움을 야기할지도 모른다는윤리적인 문제를고려하여 시행
하지않았다.
구체적인연구대상과표집방법은아래와같았다.
첫째,2004년 6월1일부터 2005년5월30일까지 대상병원 응급센터에 내원 사망
한환자641예중 DNARorder상태에서사망한환자의의무기록78예를표출
하였다.
둘째,서울시내5개병원의응급센터를대상으로 DNAR결정을내려본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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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는의사60명을임의표출하였다.
셋째,현재 각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DNAR서식을 분석하기위하여 11개
병원을임의표출하였다.
넷째,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DNARorder유형을 면접조사 하기위해 설문
조사에참여했던의사60명중3명의의사를임의표출하였다.

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DNAR을결정한응급의료환자의특성분석
DNAR을 결정한 응급 의료 환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문헌고
찰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지를 사용하였다.이 분석지는 DNAR환자의 성별,연
령과 임상적 특성을 포함 하고 있다.임상적 특성으로는 사인,DNAR유형,
DNAR유지기간,내원 당시 의식상태를 조사하였다.DNAR결정이유는 크게
급성질환에 의한 비가역적 상태,만성질환에 의한 비가역적 상태,미상과 사고
사 등의 기타 사유로 분류하였다.각각을 살펴보면 급성질환에 의한 비가역적
상태에는 ARDS(급성 호흡장애증후군),뇌손상,급성심근경색,패혈성쇼크,급
성출혈,급성신부전등이포함되며만성질환에의한비가역적상태에는심부전,
악성종양,간부전,말기 신 질환 등 암을 포함한 만성질환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는치료될수없는상태를말한다.미상과사고사등의기타사유는병력을알수
없는상태로 내원한 환자나외상에의한심한신체파손으로추락사나교통사고
사등을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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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NAR에대한의사결정설문지
이 연구에서 DNAR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토대로 작
성한 준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설문지내용은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키
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경우(metastaticdisease(전이암),AcuteCVA(뇌
졸중),sepsis(패혈중),Endstagerenaldisease(말기신질환),pneumonia
(페렴)등)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가.지난 1년간 응급센터에서 시행한 전체 CPR중 몇%를 시행하였는가?
나.심폐소생술중 본인이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인가?

다.무의미한심폐소생술이었다면시작하게된이유는무엇인가?
라.만일 arrest나 neararrest로 내원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무의미하나
보호자가 원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원한다면 시행하겠는가?

마.현재 시행하고 있는 DNARorder의 형태는 무엇인가?
바.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느 시점 일 때 DNARorder를 결정하는가?
사.응급의료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DNARorder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응급 의료 센터에서 회생 불가능한 경우 행해지는 심폐소생술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DNAR이 법제화 된다면 어떤 점이 좋
은가에대한질문과더불어의사들이필요성을느낀다는의견을제시한다.
부가적으로현재각응급센터내에서의사가 DNAR을결정하는기준이무엇
인지조사하고현재행해지는DNARorder의형태(구두또는문서화)에대해알
아봄으로써 DNAR을 법제화한다면 그 기준과 형태설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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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시내 11개병원에서 시행 중 인 DNAR서식 종류와 내용을 비교,분석
하였다.
4)이연구에서DNARorder형태는연구자가문헌고찰을토대로면접지침서
를사용하였다.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이연구의자료수집을위하여다음과같은절차를밟았다.
첫째,DNAR을 실시하는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 6월1일부터
2005년5월30일까지 결정한 응급 센터에 내원,사망한 환자 641예 중 DNAR을
결정한 환자의 의무기록78사례를연구자가작성한의무기록 분석 지를 사용하
여대상자의연령및성별분포와임상적특성에대해조사하였다.
둘째,DNAR법제화의필요성을파악하기위하여서울시내5개병원응급센
터에서 DNAR결정을 내려 본 경험이 있는 의사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설문지는 문헌 고찰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준 구조
화된설문지를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무의미한 CPR의 시행 빈도 및 필요성과 보호자의 요구 시 태도,
DNARorder의형태및결정시점에관하여조사하였다.
DNAR서식 조사는 서울시내 11개 병원에서 수거한 병원서식지를 조사하였
다.DNARorder형태를파악하기위하여설문조사에응했던의사 60명중 3명
을대상으로후속연구로써면접조사를통해자료를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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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첫째,의무기록지를 바탕으로 DNAR을 결정하는 환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SPSS(version12.0)를이용하여각변수들의빈도측정과백분율로분석하였다.
둘째,DNARorder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한 설문지도 빈도 측정과 백분율
로분석하였다.
셋째,DNARorder지의 각 병원별 분석은 서울시내에서 임의추출 한 11개병
원 DNAR서식의내용을비교하여분석하였다.
넷째,DNARorder유형에대한분석은김경동과이은죽(1986)이제시한내용
분석법(contentanalysis)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적 순서를 통하여 분
석하였다.
가.면접과정을수집한후,대상자의말을그대로옮겨적었다.
나.면접후에는반복적으로 읽으면서문장을분석단위로하여 DNAR의결정
상황과관련된의미있는표현을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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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 구구구 결결결 과과과

대대대상상상 환환환자자자군군군의의의 의의의무무무 기기기록록록지지지 분분분석석석

응급의료상황에서 DNAR을 결정한 환자 78명의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
하여 환자 군의 연령 및 성별 분포와 임상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환자군의 연령 및 성별분포
응급의료 상황에서 DNAR을 결정한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DNAR을 결정한 환자의 연령은 1세부터 92세까지의
범위로 평균 연령은 59.52세로 나타났으며 DNAR을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층은 70세 이상이 34.6%(27명)로 가장 많았다.남자와 여
자의 비율은 남자가 64.1%(50명),여자는35.9%(28명)로 남자가 더 높은 비
율을 보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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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DNAR을 결정한 환자군의 연령 및 성 분포
(n=78)

2)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응급의료상황에서 DNAR을 결정한 환자의 내원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의식상태가 명료했던 환자가 56.4%(44명)로 가장 많았고 혼수가 21.8%(17
명),stupor가 15.4%(12명)로 나타났다.DNAR을 결정한 환자의 사인을 살
펴보면 심부전,악성종양,ARDS(AcuteRespiratoryDistressSyndrome;급성
호흡장애증후군),뇌손상,간부전,급성심근경색,패혈성 쇼크,급성 출혈,급성
신부전,말기 신질환,사고사(교통사고,추락),미상 등이 있었다.
기타로는 노쇠,성문하 협착,약물중독,대동맥 박리가 있었다.이중에서 ARDS
(AcuteRespiratoryDistressSyndrome;급성 호흡장애증후군),뇌손상,급성심
근경색,패혈성 쇼크,급성 출혈,급성신부전을 급성 질환에 의한 비가역적상
태로,심부전,악성종양,간부전,말기 신질환을 만성질환에 의한 비가역적 상
태로,사고사(교통사고,추락),미상,노쇠,성문하협착,약물중독,대동맥 박리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29세이하         5       6.4

   30-39세         5       6.4

      연 령    40-49세         8      10.3

   50-59세        13      16.7

   60-69세        20      25.6

   70세 이상        27      34.6

      성 별
     남자        50      64.1

     여자        28      35.9

          합계        7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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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타 질환으로 구분하였다.DNAR을 결정한 환자들의 사인으로는 급성
과 만성질환에 의한 비가역적 상태였던 환자가 각각 41.0%(32명),42.4%(33명)
로 비슷한 결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기타질환은 16.7%(13명)로 나타났다.
DNAR유지기간은 DNAR을 결정한 시기부터 사망으로 인해 DNAR이

종료된 시기까지로 산정하였다.범위는 10분부터 3일로 다양했는데 유지기
간이 1시간 미만이 34.6%로 가장 많았고 1시간~5시간이 24.4%로 나타났다.
DNARorder의 형태를 살펴보면 구두로 받은 서식이 62.8%,병원서식이

37.2%로 대부분 응급상황에서 병원서식보다는 구두로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나중에 기록을 남기는 유형이 많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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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DNAR을 결정한 환자의 임상적 특성

(n=78)

DNAR에 대한 기록은 DNAR에 대한 의사지시기록,DNAR에 대한 동
의서,경과기록지의 기록,사망기록지 혹은 퇴원요약의 기록,간호 기록의
5가지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었다.그런데 대부분 기록양식이 일관성이 없
었고 2~3가지 정도가 빠진 경우가 많았다.

     항목            구   분     빈도    백분율(%)

 내원의식상태

  Alert     44     56.4

  Confusion      1      1.3

  Drowsy      4      5.1

  Stupor     12     15.4

  Coma     17     21.8

   사   인

  급성질환에의한 비가역적상태     32     41.0

  만성질환에의한 비가역적 상태     33     42.3

  기타     13     16.7

DNAR유지기간

  1시간 미만     27     34.6

  1시간~5시간     19     24.4

  5시간~10시간      7      9.0

  10-15시간      3      3.8

  15-20시간      7      9.0

  20시간 이상     15     19.2

DNAR order

    형태

  병원서식     29     37.2

  구두서약     49     62.8

              합   계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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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결결정정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의의의사사사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분분분석석석

1)설문조사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의료상황에서 DNAR결정 시 의사결정을 위한 의
사들의 임상의학경력 및 의사결정시의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NAR결정에 참여했었던 의사들의 연령은 26세~36세로 29세가 26.7%

로 가장 많았다.성별은 남자가 73.3% 여자가 26.7%이었다.
임상의학경력은 2년~10년까지 분포를 보였고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 중

61.7%가 2~3년의 임상의학 경력을 가진 의사였다.
설문조사에서 1년간 시행한 심폐소생술 중 Resuscitation에 poorresponse

예상 case가 몇%였냐는 질문에 76-100%라는 응답이 36.7%(22명)로 가장
많았고 51-75%라는 응답도 30.0%(18명)로 나타났다.(표 3-1)
이 항목과 관련하여 poorresponse가 예상되었던 case중 무의미한 심폐

소생술이었다고 판단되는 건에서는 51-75%가 38.3%(23명)로 가장 많았고,
76-100%였다는 결과도 31.7%(19명)로 나타났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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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poorresponse가 예상되었던 case
(n=60)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 1순위에 가장 많이 응답
한 항목은 ‘보호자가 원해서’와 ‘의사자신의 가치관 및 신념으로 시행한다’
가 33.3%(20명)이었다.그 다음이 ‘환자가 젊은 연령이어서(65세 미만)’가
20.0%(12명)이었다.
2순위에 가장 많이 응답이 많았던 항목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서’가 30.0%(18명),‘DNAR을 결정 할 보호자가 없어서’가 20.0%(12명)이었
다.그러나 1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했던 ‘환자가 젊은 연령이어서
(65세 미만)’이 2순위에서는 11.0%로 매우 낮은 응답을 보였다.(표 3-2)

     항    목         구  분     빈도    백분율(%)

 1년간 시행한 CPR중   

 Resuscitation에Poor   

 response예상 case

        0-25%       7      11.7

       26-50%      13      21.7

       51-75%      18      30.0

       76-100%      22      36.7

무의미한 CPR이었다
고 판단되는 건

        0-25%      12      20

       26-50%       6      10

       51-75%      23      38.3

       76-100%      19      31.7

                          합 계        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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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이유
(원인%)

arrest나 neararrest로 내원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무의미하지만 보
호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극적인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한 번 더 설명한다’가 68.3%(41명)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판단하여 시행한다’가 16.7%(10명)이
었으며 ‘의학적 판단기준으로 결정한다’가 15.0%(9명)이었다.(표 3-3)

표 3-3.무의미한 심폐소생술 요구 시 의사의 태도

(n=60)

          이           유   1순위    2순위   3순위

1.과거 병력을 알 수 없어서  4 (6.7%)   9(15.0%)  5 (8.3%)

2.arresttime이 짧아서,또는 initial
rhythm이 V-fib이나 V-tach이어서  5 (8.3%)   8(13.3%) 15(25.0%)

3.젊은 연령(65세 미만)이어서 12(20.0%)   7(11.0%) 12(20.0%)

4.보호자가 원해서,또는 의사자신의
신념 20(33.3%)  10(16.7%)  8(13.3%)

5.DNAR을 결정할 보호자가 없어서 13(21.7%)  12(20.0%)  7(11.7%)

6.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6(10.0%)  18(30.0%) 13(21.7%)

                  구    분    빈도    백분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한번 더 설명     41      68.3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판단하여 시행     10      16.7

의학적 판단기준으로 결정      9      15.0

합 계     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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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Rorder의 형태 및 결정시점을 살펴보면 ‘병원서식’이 76.7%(46명)
로 가장 많았고 ‘자필서약서로 결정한다’가 13.3%(8명),‘구두로 결정한다’
가 8.3%(5명)이었다.
그리고 기타로는 ‘먼저 구두로 결정한 후 추후에 병원서식으로 결정한

다’는 의견이 있었다.DNARorder의 형태 및 결정시점은 ‘acutemanage
후에 결정한다’가 53.3%(32명)으로 가장 많았고 ‘acutemanage중에 결정
한다’가 26.7%(16명),‘내원시 결정한다’가 18.3%(11명)으로 나타났다.기타 의
견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말기질환이나 노쇠등인 경우 초기에 결정하
고 젊은 연령 등의 경우는 manage후 결정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표 3-4)

표 3-4.DNARorder의 형태 및 결정시점
(n=60)

      항 목       구  분          빈 도    백분율(%)

    DNAR 유형

  병원서식         46     76.7

  구두서약          5     8.3

  자필서약서          8     13.3

      기타          1     1.7

  DNAR  결정시점

  내원 시         11     18.3

  acute manage중         16     26.7

  acute manage후         32     53.3

  기타          1      1.7

                합 계         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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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DNARorder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에 관한 것에서 ‘법제화를 통한 환자의 DNAR사전의사결정의 존중이 필요하
다’가 85.0%(51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표준화된 지침서가 필요하
다’가 70.0%(42명),‘보호자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도 51.7%(31명)로
나타났다.기타로는 ‘환자가 의식불명 시 가족에 의한 DNAR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다.(표 3-5)

표표표 333---555...DNARorder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복수응답표)

2)DNARorder형태 후속조사 분석

면접에 앞서 의무기록지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NARorder
형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질문은 ‘병원서식에 응답을 한 경우 어떤 종류의
서식을 기준으로 답을 하였는가?’와 ‘심정지와 자가순환회복을 반복하는 경
우 어느 시점에서 받은 DNARorder를 기준으로 답을 한 것인가?’라는 질문
을 하였다.
먼저 DNARorder에서 병원서식의 기준은 의사들의 경우 병원에서 만

들어진 DNARorder지 외에 경과 기록지에 의사가 기록한 것을 모두 포함
하여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DNARorder시점에 관한 조사에

               구    분     빈도   백분율(%)

표준화된 지침서      42    70.0

법제화를 통한 환자의 DNAR사전의사결정의 존중      51    85.0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      31    51.7

  기타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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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가장 처음 심정지가 발생한 시점에 받은 것을 기준으로 응답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의미 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표 3-6)

표 3-6.병원서식의 기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설문조사와 의무기록 분석에서 나타나는
병원서식 이용에 관한 차이는 조사자와 설문 대상자간의 ‘병원 서식의 정
의’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야기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또 DNAR을 결
정하는 시점에서 대개의 의사들이 예기치 않은 심정지 시 자가순환 회복
후 보호자에게 DNAR서식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  분                   내                 용

 의사1

“DNAR order는 말기환자의 경우 미리 받아 놓은 경우도 있어서 병동챠트를
확인해서 전산상에 코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이것도 병원서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2

“병원서식이라고 응답한건 경과기록지까지 모두 다 포함한 겁니다.자필서약
이나 구두서약을 제외하고 페이퍼로 우리가 작성한 걸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의사3 “저는 병원서식은 원래 정해진 오더지를 생각하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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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서식식식 내내내용용용분분분석석석

임의로 추출한 우리나라 11개 병원을 A~K로 명명하여 조사한 결과 11
개 병원 중 6개 병원만이 현재 사용 중인 DNAR에 관련된 병원서식이 있
었고 5개병원은 정해진 서식이 없었고 자필서약을 받고 있었다.(표 4)

표 4.DNAR서식 내용 분석

전자의 6개병원의 병원서식 양식도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A와 B병원은 동일 대학의 부속병원으로 같은 서식을 사용하고 있

었는데 ‘심폐소생술포기요청서’와 ‘연명치료 포기 요청서’모두 사용되고 있었
다.
C병원은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말 것에 대한 요청서'서식과 의사의

서식종류 서식의 명칭 서명의 주체 비 고
A 병원서식 심폐소생술포기요청서

연명치료포기신청서
환자,보호자
의사,간호사

B 병원서식 심폐소생술포기요청서
연명치료포기신청서

환자,보호자
의사,간호사

C 병원서식
“심폐소생술은시행하지말것”
에 대한 요청서

의사,보호자 의사경과기록지
병용“DNR받음”

D 병원서식 심폐소생술포기각서 환자,의사

E 병원서식 “심폐소생술은시행하지말것‘
에 대한요청서 의사,보호자 C병원서식사용

F 병원서식 심폐소생술포기각서(D.N.R) 환자

G~K 자필서약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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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기록지에 자필서약이나 구두서약으로 ‘DNARorder받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서명란에 의사를 세분화하여 전공의
서명란과 담당교수의 서명란이 분리되어 있었다.그리고 환자의 서명란 없
이 보호자들의 의견과 서명란만이 있어 다른 병원서식과 큰 차이를 보였
다.또한 다른 병원과 달리 DNAR 결정을 변경할 시의 사전 통보내용도
언급되어있었다.
D병원의 경우도 병원서식은 ‘심폐소생술 포기각서’한 가지가 있었고

자필서약서를 병용하였다.서명란에는 환자와 의사의 서명란만 있었다.
E병원은 ‘심폐소생술 포기각서(D.N.R)'라는 한 가지 서식만을 사용하였

는데 DNARorder시행 시에 반드시 서식을 사용하게 한다고 하였다.
G~K병원은 병원의 정해진 서식 없이 자필서약서만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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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DNAR법제화 하기위한 쟁점은 DNAR을 선언하
기까지 언제,어떤 이유로,어떤 과정을 거쳐서,얼마의 기간 동안,어떤 유
형으로 결정을 하였는지,의사들이 소생 불가능한 상태라고 결정하는 시점
이나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면 그 이유와 결정시점은 언제이며
DNARorder의 형태는 무엇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이다.이 연구에서는 환자의 의무기록지 분석과 의사들의 설문지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쟁점을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문헌이나 결과를 참고

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먼저 의무기록지를 통하여 연령 및 성별 분포를 분석
하였다.DNAR을 가장 많이 결정한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특히 60세 이상
의 고령 환자에게서 보다 쉽게 결정을 내린다는 문헌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또한 응급의료상황에서 내원당시 의식상태는 ‘명료’한 의식
이 56.4%로 가장 많았다.이는 대부분 의식이 명료한 의식상태에서 내원했
다가 상황이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그
러므로 생리적 기능이 다하여 저절로 심장이 멎었을 때 그대로 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경우 자기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쓰지 말라고
미리 요청해둔다면 그의 의사에 따라 될 것이나 이런 요청을 하지 않는다
면 원하지 않은 소생술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에 대해 개인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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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그 사람이 자율성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게 된 미래 시간까지 확장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DNAR을 결정한 환자의 사인을 분석한 결과는 심부전,악성종양,간부

전,말기신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42.3%로 가장 많았다.이는 뇌졸중,고혈
압,심장질환,신장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암등으로보고되어주로만성질환
을앓고있는환자가많았다는문헌의결과와일치하는경향이있다.
의사 설문지에서 DNARorder의 형태 및 결정시점을 살펴보면 병원서

식이 76.7%(46명)로 가장 많았고 자필서약서로 결정한다가 13.3%(8명),구
두로 결정한다가 8.3%(5명)이었다.그러나 의무기록지 분석 결과 병원서식
이 37.2% 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그러나 아직 병원서식이나 구두서약 등
여러 가지의 DNARorder의 형태가 표준화되지 않아 정확한 자료로 분석
하기가 어려웠다.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병원서식에 대하여 서울시내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후속조사를 시행한 후 분석한 결과,6개 병원만이 병원의
서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대부분 자필서약형식으로 경과 기록지에 명시를
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미국 미시건주의 ‘소생금지 명령절차 법령’과
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먼저 DNAR 서식의 구성을 살펴보면 ‘소생금지
명령문’에는 선언인의 서명,‘증인의 증명서’에는 증인 2명의 서명,‘소생금
지 명령’에는 신고인의 서명이 ‘증인의 진술서’에는 1명의 증인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사를 포함한 윤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
는 DNAR을 결정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가능한 형태이다.반
면,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
능한일이라 생각한다.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응급의료상황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결정해야하므로 장문의 서식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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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우리나라 6개 병원 서식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의사의 서명만을 하게 되어 있었고 간호사의 서명이 첨부
된 경우는 1개 병원,환자의 서명만 빠진 경우도 1개 병원이었다.우리나라
의 서식을 미국의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부분 간소화하여 상세한 부연보다
는 핵심만을 전달하려는 점이 각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한 듯하다.
그러므로 이에 보완된 DNAR서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표준화된 서식
적용이 시급하다 하겠다.

윤윤윤리리리적적적 측측측면면면에에에서서서의의의

환자의 자율성은 대개의 나라에서 법적으로,또는 도덕적으로 존중되고
있다.이것은 환자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과 사고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CPR
(CardiopulmonaryResuscitation)을 포함한 intervention을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러나 응급의료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환자가 자율적으
로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존스 홉킨스 병원은 실제로 DNAR 결정이 환자에게 내려지면 생존하는

동안 환자상태에 따라 치료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포기 요청
서(DNARordersheet)를 문서화하여 의사가 각종 의료행위의 시행여부에 대
해 결정을 하여주고 날짜와 시간을 적고 서명을 하여 근거를 남기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말 것에 대한
요청서”라는 문서를 이용하여 DNAR 결정당시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즉,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서양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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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환자가 소생 불가능한 상태
에서 DNAR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자 대신 보호자가 대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자기결정권이 통과 된 이후 현재 병원에 처음 입원

하는 환자에게 죽음의 과정에 관한 사전의사결정(Advanceddirectives)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서도 드물고 이 연
구에서도 사전 의사결정을 받았던 대상자는 한명도 없었다.이는 우리의

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존중되고 있지 않기 때문
이라 사료된다.심지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도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를 배제한 채 의사가 가족과만 상의하여 그에 대한 조
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정윤철,1995).그러므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일 때는 더군다나 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환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때조차 환자보다는 가족의 의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던 의사가 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도리어 “이 경우에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이를
치료결정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이 연구 결과에서도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 1순위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보
호자가 원해서’,그리고 ‘의사자신의 가치관 및 신념으로 시행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DNAR을 결정할 보호자가 없어서’였다.
더욱이 응급의료상황에서는 환자의 선택 이전에 의사의 신념과 판단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이런 현실에서 DNAR법제화는 환자가 의사 능력을 잃은 상
황에서 환자의 자율성이 존중받을 수 있게 만드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가령 의사결정 무능력의 상황에 대비해 사전의사결정을 한 환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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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시키려 할 것이다.그리고 의사의 경우도 현재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
자가 사전 의사 결정한 사항은 존중하면서 현재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
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으려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느낄 것이
다.의사나 가족들이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하려는 동기를 가진 경우에도
그들이 선택한 것은 실제로 그 환자에게 최선인 것이 아닐 수 있다.그것은
무엇보다 좋음이나 나쁨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
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사나 가족은 환자의 가치관을 환자 자신처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무의미한 CPR을 시행한 이유 중 우선순위 1위 중 두 번째 이유로

는 ‘DNAR울 결정 할 보호자가 없어서’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많았다.우리나라에서도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로 의사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환자 자신도 퇴
원을 요망하는 경우에도 혹시 이후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하여 퇴
원을 시켜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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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법제제제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의의의료료료의의의 변변변화화화

DNAR 법제화는 의료법의 정비와 병행해야 한다.DNAR의 법제화가
도입되어 환자가 어떤 조치를 사전의사결정하고 그 요청이 그 자체로 충분
히 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법이 그 조치를 금하고 있거나 그에 대
해 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의사로서는 처벌의 염려 때문에 이런 요청을 받
아들이기 힘들 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DNAR의 법제화가 올바르게 시행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의료조치들이 실효성 있는
DNAR법제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분명하게 법적으로
보호되도록 해야 하며,그 시행 과정을 신중하고 자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DNAR법제화가 우리 현실에서 바람직하고 필요한 제도이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외국의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의료계에 요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그에 앞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
계와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형태의
DNAR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DNAR의 법제화는 우선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
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에 “다만 심폐소생술 포기에 관한 요청을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받았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
을 수 있다”와 같은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DNAR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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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할 수 있다.
DNAR환자의 치료에 대해 미국에서는 활발한 연구 및 논의를 바탕으

로 DNAR지시 및 치료지침서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환자,보호자,의
사,간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도 한다.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DNAR에 관한 기준이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담당의사와 가족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
들마다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행하는 치료의 범위가 일괄적이지 못하여(이
순행,1998)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표준화된 DNAR 시행 지침의 제정이
시급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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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결결결론론론

이 연구는 Retrospectivechartreview를 통하여 환자의 자료를 얻고,의사
에게한설문조사를무기명으로작성케하여자료를얻은서술적조사연구이다.
응급 의료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Resuscitation:CPR)은
의료진이 단 시간 내에 그 시행여부를 결정해야만 심폐소생술의 지연 없이 생
명을 구할 수 있다.그러나 병동이나 중환자실과는 달리 응급센터에 CPR이 필
요한상태로내원하는환자들은 대부분그과거력을알수없고환자의의식이
혼수의상태이므로환자자신의자유의지를알수없는상태이다.
현행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0조'에의하면"응급의료종사자는정당한사유
가없는한응급환자에대하여응급의료를중단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명시되
어 있어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DNAR을 법제화하여 응급의료상황에서 환자가
원하지않는심폐소생술을시행하지않음으로써,인간의자유의지로자신의생명
을결정할권리를 존중하며응급의료종사가심폐소생술시행여부를결정함에있
어지연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연구대상은서울에 위치한 1개 대학부속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사망
한 환자 중 DNAR을 시행한 환자의 의무기록과 서울시내 각 병원 응급센터에
서 DNAR을 시행해 본 경험이 있는 의사 60명에게 설문조사한 자료를 수집하
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그리고 현재 각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DNAR
서식을 분석하기위하여11개 병원을 임의 표출하여자료를수집후분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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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DNARorder형태를 면접 조사하기위해 설문 조사에
참여했던 의사60명중 3명의 의사를 면접조사하여 내용 분석법을 이용하여 자
료를분석하였다.
첫째,환자군의 연령 및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DNAR을 결정한 환자의

연령은 1세부터 92세까지의 범위로 평균 연령은 59.52세로 나타났으며 DNAR
을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층은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남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둘째,환자군의 임상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급센터에 내원한 환자들의 의식

상태가 ‘명료’한 환자가 가장 많았다.DNAR을 결정한 환자의 사인을 살펴보
면 심부전,악성종양,ARDS(AcuteRespiratoryDistressSyndrome;급성
호흡장애 증후군),뇌손상,간부전,급성심근경색,패혈성 쇼크,급성 출혈,
급성 신부전,말기 신 질환,사고사(교통사고,추락),미상 등이 있었다.기타로
는 노쇠,성문하 협착,약물중독,대동맥 박리가 있었다.이중에서 ARDS(급성
호흡장애 증후군),뇌손상,급성심근경색,패혈성 쇼크,급성 출혈,급성신
부전을 급성 질환에 의한 비가역적상태로,심부전,악성종양,간부전,말기
신질환을 만성질환에 의한 비가역적 상태로,사고사(교통사고,추락),미상,
노쇠,성문하협착,약물중독,대동맥 박리를 기타질환으로 구분하였다.
DNAR을 결정한 환자들의 사인으로는 급성과 만성질환에 의한 비가역적
상태였던 환자가 각각 비슷한 결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DNAR유지기
간은 DNAR을 결정한 시기부터 사망으로 인해 DNAR이 종료된 시기까
지로 산정하였다.범위는 10분부터 3일로 다양했는데 유지기간이 1시간미
만이 가장 많았다.DNAR유형을 살펴보면 구두로 받은 서식이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병원서식으로 37.2%로 대부분 응급상황에서 병원서식보다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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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로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나중에 기록을 남기는 유형이 많았다.
셋째,DNAR 결정에 대한 의사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의료상황에서 DNAR결정시의 의사결정을 위한 의사들의 임상의학경
력 및 의사결정시의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DNAR을 결정
에 참여했었던 의사들의 연령은 26세~36세가 가장 많았다.임상의학경력은
2년~10년까지 분포를 보였고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 중 2~3년의 임상의학 경
력을 가진 의사가 가장 많았다.설문조사에서 1년간 시행한 심폐소생술 중
Resuscitation에 poorresponse예상 case가 몇%였냐는 질문에 76-1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1-75%라는 응답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이 항목과
관련하여 poorresponse가 예상되었던 case중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었다
고 판단되는 건에서는 51-75%가 가장 많았고,76-100%였다는 결과가 그다
음으로 나타났다.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은 사전에 이런 자신
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보기에 ‘무의미하게 가족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되는’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그런데도 이들이 사전에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그런 의사를 밝히고 반영시킬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사전의사결정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또한 DNAR결정과정에서
병원 내와 의료계 전반에 걸쳐 DNAR 결정기준의 표준화와 법제화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DNAR order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DNARorder지는 아직 서식 자체가 표준화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조사한 병원의 50%정도에서 병원의 서식지가 문서로 만들어져서 사용
되고 있었으며 문서로 있는 경우에도 자필서약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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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DNARorder형태에서는 의무기록지 분석과 설문조사분석으로
나타난 의사의 DNAR서식 형태에는 차이가 있었다.환자의 의무기록지는
병원서식이 37.2%였고 의사의 설문조사에서는 76.7%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서 재조사한 결과 의사의 병원서식에 대한 범위기준을 의사의 경과기
록지 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제제언언언
이 연구는 응급의료상황에서의 DNAR(Do-Not-Attempt-Resuscitation)법

제화 고찰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DNAR이 법적보호 하에 필요성을 얻기 위해서는 의사,환자,보호
자 모두의 합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시행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입법정책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
규를 검토해야 하겠다.

둘째,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사용되는 DNAR서식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고 생각하고 추후 이 서식에 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또한 이를 효율적
으로 시행하기 위해 향후 환자의 자율성에 근거한 사전의사결정제도가 확
립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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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연령 _______세 ♧성별 M___F___ ♧임상의학 경력 _______년

♣아아아래래래의의의 문문문항항항은은은 CCCPPPRRR중중중 rrreeesssuuusssccciiitttaaatttiiiooonnn에에에 pppoooooorrrrrreeessspppooonnnssseee가가가 예예예상상상되되되었었었던던던 cccaaassseee(((예예예
를를를 들들들어어어;;;MMMeeetttaaassstttaaatttiiicccdddiiissseeeaaassseee,,,AAAcccuuuttteeeCCCVVVAAA,,,SSSeeepppsssiiisss,,,EEEnnnddd ssstttaaagggeeerrreeennnaaallldddiiissseeeaaassseee,,,
PPPnnneeeuuummmooonnniiiaaa)))을을을 대대대상상상으으으로로로 질질질문문문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1.지난 1년간 귀원 응급센터에서 시행한 전체 CPR중 resuscitation에 poor
response가 예상되었던 case는 몇 % 정도 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0~25%
② 26~50%
③ 51~75%
④ 75~1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보건의료법윤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응급의료상황에서 DNAR을 위한 사전의사결정지침
법제화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대답해주신 설문지는 앞으로의 DNAR의 법제화의 필요성에 기초
가 되는 자료수집을 위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
다.연구에 참여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5년 10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 전공
송 혜 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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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에서 시행했던 CPR중 resuscitation에 poorresponse가 예상되었던 case에서
무의미한 CPR이었다고 판단되는 건은 몇 % 정도 입니까?
① 전체 중 0~25% 정도
② 전체 중 26~50% 정도
③ 전체 중 51~75% 정도
④ 전체 중 75~100% 정도

3.무의미한 CPR을 시행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각 해당항목을 골라 우선
순위대로 나열하시고 기타의 이유가 있으면 상세히 서술해 주십시오.

① 과거 병력을 알 수 없어서
② arresttime이 짧아서,또는 initialrhythm이 V-fib이나 V-tach이어서
③ 젊은 연령(65세 미만)이어서
④ 보호자가 원해서,또는 의사자신의 신념
⑤ DNAR을 결정할 보호자가 없어서
⑥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⑦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만일 arrest나 neararrest로 내원한 환자에게 CPR이 무의미하지만 보호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한번 더 설명한
다.
②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판단하여 시행한다.
③ 의학적 판단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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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현재 귀하께서 시행하고 계신 DNARorder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병원의 DNARForm
② Verbal
③ 보호자 자필 서약서 ④ 기 타 ___________________

6.귀하께서는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느 시점 일때 DNARorder를 결정하십니까?
① 내원 시
② acutemanage중에
③ acutemanage끝난 후
④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귀하께서는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DNARorder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표준화된 지침서
② 법제화를 통한 환자의 DNAR의사(advanceddirectives)의 존중
③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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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

심폐소생술 포기각서(D.N.R)

환자성명:                                         남.여

환자(         )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악화시 심폐소생술을 시

행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 제기 또

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 서명 날인으로 서약하며 

상기 내용을 본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00     .     .  

*  요   청   인  * 

성명:     인

환자와의 관계:



등록번호

성별

환자성명

주민등록

진료과/병동        호             침상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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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포기 포기 포기 포기 요청서요청서요청서요청서

                ( ( ( ( Consent Consent Consent Consent for for for for DNA DNA DNA DNA ))))

                                                                                                                        진단명:                      

 주치의사:                    

                                      날짜:          년    월    일

본인( 환자 본인, 보호자 대표            )은 의식이 명료한 만 20세 이

상의 성인으로서 다음의 설명을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 환자가 입원치료 중, 소생이 불가능하거나 소생하더라도 아무런 의미

가 없는 심박동만의 연장으로 판단되는 상태에서, 호흡부진, 부정맥, 저혈압 등의 

전신상태 악화 혹은 심폐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폐소생술, 즉 인공호

흡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지 않는 결과로서 환자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기능장

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상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며, 심폐소생술 포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 최선을 다한 병원이나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의학적 결정을 주치의 

판단에 위임합니다. 

이에 본인은 심폐소생술을 포기 할 것에 대해 자의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환 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전 화                       휴대폰                                   

주 소                                                                

설명 의사                                              (서명 또는 인)

확인 간호사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성별

환자성명

주민등록

진료과/병동        호             침상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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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연명치료 연명치료 연명치료 포기 포기 포기 포기 요청서요청서요청서요청서

                                              진단명:                      

                                              주치의사:                    

                                              날짜:       년   월   일   시

1. 본인(환자 본인, 보호자 대표            )은 의식이 명료한 만 20세 이상 성

인으로서 위 환자에 대해 소생 불가능, 죽음이 임박한 말기 상황이거나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진으로 하여금 다음의 치료, 검사 및 심폐소생술 등의 

의료적 처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연명치료 포기를 요청합니다.

2. 다음에 선택한 선택치료와 검사의 포기를 요청합니다.

☐ 중환자실 이실              ☐ 항생제 사용

☐ 기도삽관              ☐ 수혈

☐ 인공 호흡기 적용                                  ☐ 정맥 영양 주사(TPN)

☐ 제세동술을 포함한 일체의 전기적 심장 자극        ☐ 경장영양(Tube Feeding)

☐ 인공심박조율기의 삽입                             ☐ 혈액 검사

☐ 승압제, 강심제 사용                                   ☐ 투석

☐ 이미 승압제, 강심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용량 증가 ☐ 기타

☐ 항부 정맥약 사용                                  ☐ 이상 모두

(참고) 자세한 용어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3. 위의 상항에 대하여 의사의 충분한 설명 하에 연명치료 포기에 대한 목적과 

결과를 이행하였습니다. 단,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증상 완화 치료는 지속되기를 원합니

다.

환 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전 화                            휴대폰                              

주 소                                                                

설명 의사                                           (서명 또는 인)

확인 간호사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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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시행하지 시행하지 시행하지 말것말것말것말것””””에 에 에 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요청서요청서요청서요청서

등록번호: 이름:

1. 1. 1. 1. 환자 환자 환자 환자 상태에 상태에 상태에 상태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담당교수의 담당교수의 담당교수의 담당교수의 의견의견의견의견

현재 환자         씨의 상태는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며 심,폐 정지가 발생시는 심폐소생

술을 시행하며 심기능을 소생시킨다하여도 원래 질환이 매우 불량하여 이는 일시적인 삶

의 연장일 가능성이 크다.

----------(예,아니오)

또한 심폐정지로 인한 이차적인 신체의 손상은 환자에게 매우 심각하게 잗용하여 환자의 

의식이나 인지력 등에 더욱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이다. 

----------(예,아니오)

그러므로 , 치료 경과 중 심폐정지가 발생할 시는 심폐 소생술을 통한 삶의 연장을 시도

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사망이 환자에게 보다 나을 것으로 담당주치의로서 판단된다.

담당 전공의             (서명, 인)        담당교수            (서명, 인)

2. 2. 2. 2. 보호자들의 보호자들의 보호자들의 보호자들의 의견의견의견의견

나(우리:        )는 주치의           의사로부터           년     월     일시에 나

(환자:         씨)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나(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심장 호흡 정지가 초래시 심장압박 및 인공호흡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삶에 의미있는 도움을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치

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그래서 나는(우리 가족들은) 만약 환자에게 심,폐 정지가 발

생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나(우리들)의 요청은 

내(환자)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계셨던) 삶에 대한 가치관과 가족들의 충분한 협의에 근

거하여 결정한 것이며, 만약 나(우리들)의 결정을 변경할 경우 그 사실을 주치의에게 사

전에 반드시 통보하겠습니다.

나(가족들)의 기타요청:

년         월         일

이름:               (서명, 인)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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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 소생술 포기각서

진찰권번호:

성명:

연령:         성별:           과

병동:         호실

                              

위 환자는 본 병원에 (입원, 응급실) 치료 중 담당의로부터 예

상되는 증세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보호자 동의 하

에 심폐소생술을 포기하므로 포기 후에 여하한 결과를 초래할 

지라도 담당의사 또는 병원 당국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환자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환자와의 관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약자 성명                               인

과.의사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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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R DNR DNR DNR 자필 자필 자필 자필 동의서 동의서 동의서 동의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본인 OOO(환자의 OOO)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

분한 설명을 들었고 ,환자의 상태가 더 나아질 가능성

이 없음을 주지하였으며, 이에 환자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처치나 기관 삽입을 원치 않고, 심정

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환자의 이름

보호자의 이름                    (서명)

환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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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ot-Resuscitate Do-Not-Resuscitate Do-Not-Resuscitate Do-Not-Resuscitate OrderOrderOrderOrder

                                                                                    소생 소생 소생 소생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명령문명령문명령문명령문

나의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경우 아무도 나를 소생시키려는 시도하지 말 것을 요

청합니다.

위 요청은 내 자신이 취소할 때 까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상태로서 나는 이 명령문이 자발적으로 이향하며 이것의 중요성을 충

분히 이해합니다.

                                                                    

(선언인의 서명과 날짜 )

                            

(선언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선언인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대리인의 서명과 날짜)

                            

(대리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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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인의 증인의 증인의 증명서증명서증명서증명서

이 명령문을 이행한 사람은 건강한 정신 상태로 보이며 감금, 사기 아니면 과도한 

세력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된 것으로 보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명령문을 이

행할 때 위 사람은 증명팔찌를 받았습니다(받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서명과 날짜 )

                            

(증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증인서명과 날짜)

                            

(증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위 문서는 미시건주의 소생 금지 명령 절차 법령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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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금지 소생금지 소생금지 소생금지 명령명령명령명령

나는 나의 주치의인                와 나의 건강 상태에 관해 의논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경우 누구도 나의 소생시키려는 시도하지 말 것

을 요청합니다.

위 요청은 내 자신이 취소할 때 까지는 유효합니다.

나는 건강한 정신상태로서 자발적으로 이 명령문을 작성하며 이 명령문의 모든 

중요성을 이해함을 인정합니다.

                                                                    

(신고인의 서명과 날짜 )

                            

(신고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서명과 날짜)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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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cccooonnnsssiiidddeeerrraaatttiiiooonnnooofffllleeegggiiissslllaaatttiiiooonnn
fffooorrrDDDNNNAAARRR(((DDDooo---NNNooottt---AAAtttttteeemmmpppttt---RRReeesssuuusssccciiitttaaatttiiiooonnn)))

ooonnnEEEmmmeeerrrgggeeennncccyyyMMMeeedddiiicccaaalllFFFiiieeelllddd

Song,Hye-Jin
DepartmentofPublicHealthMedicalLaw andethics
GraduateSchoolof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Sohn,Myongsei,M.D.,Ph.D.)

On emergency medicalfield,CPR can makeitpossibleto savethelife
withoutdelayonlyiftheshorttimedecisionofcarryingitoutismade.
But,BecausethepatientswhoarriveatER onthestateofCPR needed,

unlikelyWardorIntensiveCareUnit,almostarenotknownofpastmedical
history and arenotalertmentality,thefreewillofthepatientsiscannot
estimated.Sointhisstudyweassertthattherighttodecidethepatient'sown
lifeand theprevention ofdelay forthedecision ofcarrying outCPR by
legislationforDNARorderwhichisnotstrictlylegalyet.
Theobjectsofthisstudyarethemedicalrecordsofthepatientwhomade

DNARorderamongwhodiedatERonacertainuniversityhospitalinSeoul
andthedata ofquestionnairesurveyfor60medicaldoctorswhohaveever
experiencedtomakeaDNAR orderinSeoul.Weanalyzethesedatainthe
wayoffrequencyand percentage.and fortheanalysisoftheDNAR order
formswhich areused in each hospital,wesampled 11hospital'sformsat
discretionandanalyzethatandwehaveinterviewsof3medicaldoctorswho
participatedinthequestionnairesurveyforthein-depthcoverage.



- 55 -

Theresultsthisstudyareasfollows:

1.Thedistributionofthepatient'sageandgender
TheageofDNARorderedpatientsarefrom 1to92,andwhichaverageis

59.52,thehighestagegroupwhichmakeaDNARdecisionisover70group.
Ingender,maledominanceisexist.
2.Theclinicalcharacteristicsofpatients
Themostcommon mentality stateofpatientsisalertness.Among these

patientswho haveAcuterespiratory distresssyndrome,Brain injury,Acute
myocardialinfarction,Septicshock,Acutehemorrhage,Acuterenalfailureare
classifiedintoIrreversiblestateduetoacutedisease.Amongthesepatientswho
haveChronicheartfailure,Malignancy,Chronichepaticfailure,Endstagerenal
failureareclassifiedintoIrreversiblestateduetochronicdisease.Amongthese
patientswhohaveAccident(trafficaccident,falldown injury),Undetermined,
Aging,Subglotticstenosis,Drugintoxication,Aorticdissectionareclassifiedinto
etcetra.
ThecausesofdeathwhohaveDNAR decisionarethesimilarnumberof

resultinirreversiblestateduetoacutediseaseand irreversiblestatedueto
chronicdisease.
ThemostmaintenanceofDNARdurationisbelow anhour.andthemost

commonDNARform isverbalorder.
3.AnalysisofquestionnairesurveytomedicaldoctorsforDNARdecision
TheclinicalcareerandthesituationatthetimeofdecisionofDNAR in

emergencymedicalfieldarelikethesedescribedbelow.
Theclinicalcareerextendfrom 2yearsto10yearsandamongthedoctors

whoparticipatedinthequestionnairesurvey,thedoctorswhohavetheclinical
careerof2to3yearsaremorecommonthanothergroups.Inthesurvey,
amongtheCPR whichweredoneduringthepastoneyear,76to100% of
caseswerepredictedtobethepoorprognosistoresuscitation.According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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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item,51to75% ofcaseswerethoughttobeuselessCPR casesamong
thecaseswerepredictedtobethepoorprognosistoresuscitation.
4.AnalysisofthecontentsofDNARform
TheDNARformswhichareusedinKoreaarenotstandardizedyet.

About50% ofsurveyed hospitalsusetheown DNAR form and thereare
somehospitalusetheholographpledgeinsteadofownform.
5.AnalysisoftheshapeofDNARform
ThereissomedifferenceintheshapeofDNARform betweentheanalysis

ofmedicalrecordsandtheanalysisofquestionnairesurvey.Thereisdifferent
resultofthepercentageoftheuseofhospitalownDNARform as37.2% on
themedicalrecordsanalysisand76.7% onthequestionnairesurveyanalysis.
Onourfollow upresearch,theresultof76.7% iscausedbyincludingof

clinicalprogressnoteintotheextentofmedicalrecords.
Accordingtotheabovedescribedresultofthisstudy,LegislationforDNAR

mustrunparallelwiththeimprovementofmedicallaw.
FortheoptimaloperationofthelegislationforDNAR,thestatutethatthe

medicalserviceswhichareethicallyacceptablecanbetheobjectsoflegislation
forDNAR,and thesemedicalservicesmustbeprotected by law mustbe
improved.
Forthe accomplishmentofthose,the process ofintroduction mustbe

prudential andvoluntary.ThelegislationforDNARisthoughttobedesirable
andnecessary,butitisnotrightthatgovernmentimporttheforeignstatute
unilaterallyanddemandtocarryoutthatstatutetothemedicalprofession.
Beforethat,theformationofthesympathythatthisstatuteisnecessaryto

the medicalprofession and people and the developmentofDNAR statute
whichisfittooursituationmustbeproceeded.

KKKeeeyyywwwooorrrdddsss:DNAR,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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